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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정유지(維穩)’의 정치와 딜레마

장윤미

이 글에서는 2000년대에 걸쳐 강화되어왔던 ‘안정유지(維穩)’의 정치를 화두로 더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기 힘든 중국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현재 ‘안정정치’가 중국의 중요

한 국정목표가 되면서, 안정유지는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통치를 위한 수단을 넘어, 중

국 전체 사회를 통제하고 규범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이러한 안정유지 임무는 중

앙에서의 핵심적 권력 독점과 각급 지방정부에서의 구체적이고 촘촘한 조직망을 통해 수행된

다. 이러한 안정정치에 대한 강조는 중국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 정치적 목표가 ‘안정’이

라는 덫에 갇혀버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논의의 공간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는 점, 경제발전

을 위한 안정 강조는 결국 기득권만을 위한 성장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당국

의 안정유지 전략에 맞선 집단행동이나 군체성(群體性) 사건 등 다양한 ‘권리보호(維權)’ 운동

이 급증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유지를 위한 지방 정부

의 권력남용이나 폭력진압으로 인해 기층에서의 급진주의적 집단행동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국은 ‘사회관리혁신’을 돌파구로 삼아 새로운 안정정치의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지만, 최근의 정책 규정과 집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사회관리혁신은 사회 스스로에 의한 관

리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사회관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 (자치) 관리’가 아

니라 ‘(국가의) 사회관리’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관리혁신을 통해 체제의 ‘안정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지만, 진정한 사회관리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기존 체제의 구조를 개혁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목적을 달성하긴 어려워 보인다.

주제어: 중국의 안정정치(維穩政治), 안정정치권력망(維穩網), 사회관리혁신

요  약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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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개혁 시기동안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왔다. 정치안

정을 유지해야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안정이 지속적인 개혁과 발전의 전제라는 인식 

하에 각급 정부는 안정유지(維穩)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추진해왔다. ‘안정

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穩定壓倒一切)’라는 중앙의 신념에 맞춰 각급 지방정

부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안정유지사무소(維穩辦)’나 ‘종합

치안사무소(綜治辦)’와 같은 기구를 촌이나 가도(街道, 동사무소에 해당됨) 등 

말단 행정정부에 두고 있다. 각 세대 개혁지도부에 의한 다양한 버전의 ‘안

정’ 강조로 인해 안정은 이제 개혁과 발전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닌, 각급 

정부가 핵심적으로 이행해야할 국정목표 자체로 탈바꿈된 것이다. 그러나 

안정정치가 곧 정치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안정유지의 비용이 해마

다 상승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돈으로 안정을 산다는 비난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정치’의 강조는 역설적으로 중국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 정치적 목표가 ‘안정’이라는 덫에 갇혀버려 새로운 정치개혁에 관한 논

의의 공간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는 점,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 강

조는 결국 기득권만을 위한 성장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이른바 ‘중국의 부상(中國崛起)’에 따라 개혁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수준은 

높아진 반면, 대내적으로 강화된 정치적 보수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

대로 인해 최근 이러한 안정정치는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안정유지 전략에 

맞서 집단행동이나 군체성 사건 등 다양한 ‘권리보호(維權)’ 운동이 급증한 

것이다. 당국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안정을 유지하려 하면 할수록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고 이익을 쟁취하려는 불안정한 집단행동이 늘어났다.１) 이에 

1) 칭화대학 사회발전연구팀은 현재 중국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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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최근 안정유지에 대한 접근방식을 다시 재고해야 하며, 안정정치의 다

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 글은 정치적 ‘조화사회(和諧社會)’와 경제적 ‘소강사회(小康社會)’라는 

목표를 향해 지난 10년간 달려왔던 중국의 정치를 ‘안정유지’라는 화두를 

통해 분석해본다. ‘안정정치’가 중요한 국정목표가 되면서, 안정유지는 경

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통치를 위한 수단을 넘어, 중국 전체 사회를 

통제하고 규범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화되어 왔다. 안정정치는 어떻게 

조직되고 어떠한 형식을 통해 관철되었는지, 또한 기존 안정정치모델의 폐

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어떠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

본다. 이러한 안정정치의 이념화와 조직방식의 변화를 통해 중국의 향후 정

치적 변화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Ⅱ. ‘안정정치’의 등장과 이데올로기화  

1. ‘안정유지’ 정치의 형성과 강화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겪은 중국의 개혁 지도부는 안정적인 

환경이 없다면 경제건설과 사회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

해왔다.２) 1980년대 초 덩샤오핑은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제도의 안정을 매

우 강조하며 이를 ‘4개항 기본원칙’으로 구체화한다. 1990년대로 접어들며 

리는 실제로 ‘안정유지의 악순환’에 빠졌다. 각급 정부가 안정유지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재원, 물

자를 동원했지만 사회갈등과 모순은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했다. 어떤 의미에서 ‘안정유

지를 하면 할수록 불안정한’ 악순환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淸華大學社會發展硏究課題組 

2010).

2) 개혁의 설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중국의 문제에서 모든 것을 압도하

는 것은 안정이다. 안정적인 환경이 없다면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으며, 이미 거둔 성과도 잃을 

것이다.”(鄧小平 1993,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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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함께 중국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자 이익 대립이나 충돌 사건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장쩌민(江澤民)은 1994년 5월 상하이 시찰 당시 “개혁, 

발전, 안정의 관계를 잘 파악하자”고 제기하며, 개혁, 발전, 안정 삼자간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다. 개혁은 동력이고 발전은 목표이며 안정은 

전제라는 것이다(江澤民 1995). 안정을 개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이라고 보면서, 발전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결정짓는 직접적 요인으로 규정

한다. 이처럼 덩샤오핑 시대에는 주로 이데올로기 갈등에서 사회불안이 온

다고 파악하면서 사회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정치제도의 안정을 강조한 반

면, 장쩌민 시대에는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안정을 강조한다. 

이렇듯 안정은 시대적 변화와 개혁의 단계에 따라 기본제도의 안정에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강조점이 달라지긴 했지만, 중국 지도부에 의

해 개혁 시대 전체에 걸쳐 강조되어 온 국정목표였다. 심각한 것은 기업 개

혁과 토지 징수, 도시 철거, 환경보호, 불공정한 사법, 관료 부패 등의 문제

로 누적된 사회적 갈등이 끊임없이 폭발하면서 불안정요인은 이제 구조적

이고 장기적인 리스크로 고착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중국 지도부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16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안정을 민생개선의 문제와 연계

하기 시작한다. 즉 빈부격차나 사회불평등 문제의 해결 없이 사회불안정 문

제를 해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혁을 지속해나가기도 어렵고 체제 정당

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16차 당대회 보고서에는 ‘사회안정유지’에 관한 별도의 내용

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각종 범죄를 단호하게 척결

해야 할 뿐 아니라 각급 당위와 정부가 인민대중의 일생생활에서의 실제 

문제를 열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6차 4중전회에서 통

과된 <당의 집정능력건설 강화에 관한 결정>에서는 사회안정유지에 관한 5

가지 분야의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첫째, 사회안정유지 현실화의 

업무책임제, 둘째, 사회상황과 민심반영 루트의 소통화, 셋째, 응급기제를 

건립하여 공공안전 보장과 돌발사건 처리 능력의 향상, 넷째, 사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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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징벌, 갈등 조정, 안정유지의 직능역할 발휘, 다섯째, 사회치안종합치

리 업무기제의 강화  개선 및 각종 범죄활동을 법에 의거해 진압하고 인민

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한다는 등이다. 그중 “사회이익협조기제 건립으

로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형식으로 대중의 이익요구를 표출하고 이익갈등

을 해결하며 자각적으로 안정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이후 16차 6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 관련 중

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는 각 분야의 조화로운 이익관계와 원만한 사회

모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이익협조

기제, 요구표출기제, 모순처리기제, 권익보장기제 형성을 제기했다. 또한 인

민내부모순으로 인한 군체성사건을 적극 예방하고 처리해서 군중이익과 

사회안정을 보호한다고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했다(胡錦濤 2006). 

이처럼 갈등조정과 이익충돌 해결, 군중이익 보호 등이 안정유지의 중요

한 내용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17차 당대회에서는 안정유지가 점차 사회

건설 영역의 주요 업무로 편입된다. 17차 당대회에서는 ‘사회관리 개선’과 

‘사회안정단결 보호’를 함께 논하면서 ‘당위(黨委)영도, 정부책임, 사회협력, 

대중참여’의 사회관리구조를 만들고 기층사회관리체제를 건전하게 하자고 

제기한다. 또한 인민내부모순을 적절히 처리하고 신방(信訪)제도를 개선하

며 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군중권익보호기제를 세우자고 제기한다. 17차 4

중전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정세 하의 당 건설 강화와 개선 관련 중대 문제

에 관한 결정>에서는 다시 한 번 ‘발전은 확고한 규칙이며, 안정은 확고한 

임무다(發展是硬道理, 穩定是硬任務)’라고 제기한다(人民日報 2009/09/28). 이에 

따라 각급 당정영도간부들에게 발전이라는 제1임무를 잘 수행하고 안정유

지라는 제1책임을 잘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처음으로 안정유지를 제

1책임이라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각급 당정영도간부들에게 안

정유지를 전력으로 집행하고 완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개혁 초기 안정이 개혁과 사회주의 제도 유지의 기본적인 전제였

다면, 2000년대 초기 10년을 거치면서 이제 중앙정부와 각급 정부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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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정치적 임무가 되었다. 안정이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혹

은 ‘수단’에서 각급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고 책임져야 할 ‘목표’가 되

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안정을 통해 이뤄나가야 하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해볼 때 오히려 

가장 극심한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낳았다. 균형발전이나 민생강조 등 ‘과학

적 발전관’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가 극심

해진 현실을 보면, 민생 강조는 결과적으로 민심을 달래고 사회안정을 유지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후-원(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 집권 10년 동안 빈부격차 뿐 아니라 정치적 권리 박탈,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2. ‘안정정치’의 이데올로기화 

중국에서 안정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안정은 개혁과 발전이란 목표와 더

불어 중국이 견지해 나가야하는 주요 임무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개

혁시기 중국 지도부는 체제의 정당성을 경제발전에서 가져오고자 했고, 성

공적인 발전과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했다. 안정이 있어야 

개혁도 있고, 개혁이 성공해야 체제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안정정치가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체제수호적’ 측면과 밀접하

게 관련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개혁시기 동안 중국이 보여준 놀라운 경제성장은 ‘중국모델’이라는 담론

으로 이어져왔다. 특히 ‘중국모델’에 관한 논의는 그 개념과 특징에 관한 많

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오히려 그 함의가 줄어들지 

않고, 또 다른 변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영향력을 유지해왔다.３) 사실 경제

3) ‘중국모델’에 관한 학계의 관점과 중국 내부에서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정리한 연구로는 장

윤미 201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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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많은 이유는 정책이나 제도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지만, 중국 지도

부는 ‘체제’를 수호해왔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점차 강해져 왔고, 이러한 생각이 지배층에 공유되어 왔다. 특히 소동구의 

급격한 변혁이나 최근 중동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자스민혁명４)의 물결을 

목격하며, 중국은 ‘체제’를 수호했기 때문에 혼란 없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믿었고, 따라서 현재의 당국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이 개혁을 완

성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중국의 

성공은 권위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권위주의는 성

장을 위한 기초를 세웠다.５)

사실 권위주의 때문에 중국이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시장개혁의 

성공이 공산당의 권위적 통치를 안정화시켜 왔다.６) 그러나 권위적 통치체

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했다는 확신은 점차 체제의 우월성과 효

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왔다. 경제 분야에서의 실용주의, 점진주

의적 전략이 성공했던 것처럼 정치(민주) 역시 점진주의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고 중화민족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바로 공산당이며, 공산당의 주도하에 점진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７) 특히 2천년대 들어 중국은 민주 

4) 2010년에서 2011년까지 튀니지에 이어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혁명을 자스민 혁명

이라 부른다. 2011년 중국의 반정부 시위도 자스민의 중국어 이름에 따라 ‘모리화(茉莉花) 혁

명’이라고 부른다. 

5) 자카리아(Zakaria 2008, 95,96)는 “중국에서 이뤄왔던 것은 아마 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우월성이 바로 중국이 인도를 앞서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6) 많은 연구들은 중국의 권위주의가 ‘탄력’ 혹은 ‘적응성’이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

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즉 중국 권위주의체제가 평화적인 권력승계 뿐 아니라 사회경제

엘리트를 체제 내로 흡수하고 언론매체와 비정부조직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며 민주실천의 점진

적 확대를 통해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

을 참고할 것. Gallagher 2007; Nathan 2003; Chen 2010; Shambaugh 2009; Lawrence 

2005.

7) 2011년 초에 개최된 양회(兩會)기간 동안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공작보고를 통

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법률체계” 건설을 선포하고, 기존 정치제도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선

포하며 개혁추진의 정치적 최소기준을 강조했다. 즉 “중국의 국정에서 출발하여 다당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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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을 선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민주의 중국화’를 꾀해왔다. 이는 대내적

으로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체제의 우월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에 대한 이러한 중국의 자신감은 경제부상과 더불어 서구를 

비롯한 다른 민주국가들에게는 위협으로 비쳐졌다. 서구가 중국을 위협적

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국이라는 국가 규모나 날로 커지는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라 체제의 상이함에서 오는 부분이 더 크다. 경제력 자체가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 힘을 가지고 민주체제를 좌지우지하며 위협할 수 있고,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 그 자체가 서구를 견제하는 힘이나 수단이 될 수 있

다는 것이다.８) 

서구 민주국가들이 중국 권위주의체제의 부상을 세계 민주체제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함에 따라, 중국의 안정정치는 단순히 대내적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확장되

어 왔다.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서구의 화평연변의 기도를 원천

적으로 막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 부국강병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제안정’이 중요하다. 이렇듯 안정정치

는 체제유지의 논리와 결합되어 개혁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모델’ 담론은 체제에 

대한 재신임 혹은 기존 체제가 혁신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당국체제인 

중국에서 체제수호의 주체와 핵심은 당연히 당이다. 

안정정치가 작동하는 두 번째 중요한 영역은 사회통제적 측면이다. 2000

년대 들어 중국의 빈부격차가 한층 더 확대되면서 사회갈등도 심화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군체성 사건과 인권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관

사상의 다원화, 삼권분립과 양원제, 연방제, 사유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다섯 가지를 하

지 않음(五不搞)’을 표명한다(吳邦國 2011). 

8) 프리드만(Friedman)은 포스트 마오 시기 세계정치의 새로운 변화로 첫째, 중국의 소프트파워 

능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가 더 낫다고 여기게 할 것이라는 점과 둘째, 중국공산

당 체제능력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역전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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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계로 2005년 시위건수가 9만 6천여 건에 달하며 연간 82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칭화대 쑨리핑(孫立平) 교수에 따르면 2010년 시위건수는 18만건

에 달한다(經濟觀察網 2011/04/22). 시위의 빈도수 뿐 아니라 규모도 갈수록 

커져갔는데, 대만정치대학 왕신셴(王信賢) 교수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사회항쟁 관련 매체보도를 수집, 모두 1,117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중 

천명 이상이 참여한 경우는 35.6%, 만 명 이상이 참여한 사건은 4.9%에 달

했다.９) 

최근 중국 인민들의 집단행동은 기존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경제적 요구 

외에도 공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정치적, 사회적 권리까지 주장하는 

권리보호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구이저우(貴州)의 웡안(饔安), 윈난(雲南)

의 멍롄(孟連), 후베이의 스셔우(石首), 광둥(廣東)의 우칸(烏坎) 사건 뿐 아니

라, 2012년 들어서는 천광청(陳光誠)의 미 대사관 피난 사건, 후난(湖南)의 리

왕양(李旺陽) 사망사건, 샨시(陝西)의 강제 낙태 사건, 광둥 중산시 민공들의 

경찰과의 대치 사건, 최근 일어난 쓰촨(四川) 스팡(什邡)의 군체성 사건 등 

대규모 집단행동이 연달아 발생했다. 4세대 지도부가 강조해온 ‘조화사회’

로 인민들의 기대가 높아져 항쟁의 정치적 기회를 제공했고, 지방정부가 주

로 개발논리 위주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인민들의 불만을 초래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지방의 항쟁은 대개 중앙정책 문건에 근거를 둔 ‘법에 의거한 항

쟁(依法抗爭)’이라는 특징을 보이며, ‘지방에 반대하나 중앙에 반대하지 않

는’ 특징을 보인다(O’Brien and Li 2006; 于建嵘 2010). 중앙정부 역시 안정유지

전략을 통해 문제의 핵심이 결코 중공의 권위적 체제 자체에 있지 않고, 지

9) 10위권 안에 드는 항쟁지역 중 광둥(廣東)성이 1위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홍콩에 가깝고 매

체가 비교적 개방적이며 노동집약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노사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

문이다. 베이징이 2위를 차지한 이유는 상방(上訪, 하급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시민들이 상급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 민중이 모두 수도 베이징으로 몰리기 때

문이다. 항쟁 사유에서 노동자 항쟁(농민공의 권리보호 포함)이 가장 높아 24.4%를 차지했고, 

농민항쟁(철거, 토지보상문제 포함)은 21.7%, 중산계급 항쟁(도시 업주, 퇴역군인, 교사 등)은 

17.1%, 지방정부의 부당한 법 집행으로 인한 항쟁은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王信賢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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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원의 소수 법을 지키지 않는 부패관료들에게 있음을 믿게 하려 한다. 

중국의 안정유지 정치는 이러한 권리보호운동에 대응하여 강조되어 온 

것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급증한 권리보호운동은 국가주도적인 ‘법률 보급’운동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리나 인권 개념은 세계화에 따라 각국에서 보

편적으로 사용되어왔고, 최근 20년간 전지구적 범위에서 확대되어 왔다. 중

국에서도 사회개혁단체는 거의 ‘권리보호단체’로 불리고 있으며, 사회개혁

변호사들도 ‘권리보호변호사’라고 불린다(Fu and Richard 2011). 요컨대 ‘법

에 의한 통치’로의 전환이라는 중국의 ‘의법치국(依法治國)’ 전략이 ‘의법항

쟁’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정유지(維穩)와 권리보호(維權)는 대립쌍이 아니라 대응

쌍이다. 제도화를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필연적으로 법에 의

존한 권리저항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통치를 위한 수단으

로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많은 인민들에게 법은 권리를 되찾고 권력을 견

제하는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정치적 소수자

들을 정치적 주체로 각성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현재 시장경제 확립이나 사회통치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법제화

의 공간에는 법치의 확대에 수반되는 정치적 권리의 보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법제화를 통해 사회안정을 유지하려는 통치전략은 통치의 효율

을 위한 것일 뿐 정치의 공간을 전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

로 ‘정치개혁’이란 담론의 공론화(空論化)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안정정치가 발휘되는 영역은 정치경제적 측면이다. 30년간의 고

속성장으로 ‘중국부상’이란 꿈을 이뤘지만, 성장의 결과 중국 사회는 매우 

불안정해졌다. 성장의 혜택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과정에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자본과 환율을 통제해왔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개혁이 신자유주의적 경향에서 어느 정도 이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불평등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중국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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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 심화는 계급권력의 재구성을 의

미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하비 2009). 개혁 이후 중국은 지방정부에게 더욱 

많은 경제 재량권을 부여했고, 정치 간부와 경제엘리트 간의 상호 공생관계

는 갈수록 긴밀해져갔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가에 의존하며 성장한 중국의 

자본가집단은 정치권력과의 주요 결탁자가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기업의 소유와 관리에 대한 특권을 소수 

관료층에게 제공함에 따라 부와 권력의 독점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정치

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탁으로 축적해온 부와 권력은 주류이론의 뒷받침으

로 점차 합법성을 갖춰왔을 뿐 아니라 이제는 불법적인 자본의 원시적 축

적 과정을 추궁하는 일조차 실질적으로 어려워졌다. 도시철거나 토지개발

을 둘러싼 지방정부에 의한 탈취 혹은 강탈이 노골적으로 벌어졌고, 공적영

역에서 사적영역으로의 이전을 통한 공유재산의 약탈이 대규모로 벌어졌

다. 소득불균형, 관료부패, 엘리트특권, 세습고착화 등의 사회모순이 날로 

심각해져 중국사회의 균열구조를 만들어냈다(孫立平 2003).１０)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유지의 정치는 기득권 형성 및 고착화를 위한 이데

올로기로 작동해 왔다.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과도

기에서 안정유지는 불충분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공평한 분배를 지연

시키는 이데올로기였다. 기층에서의 촘촘한 조직망을 통해 이른바 ‘안정유

지체제(維穩體制)’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온 지난 10년간 중국의 빈부격차

가 더욱 심각해진 현실을 보면,１１) 결국 안정유지는 기득권의 부와 권력을 

10)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부와 권력 축적의 동맹을 형성했는지에 관한 

연구는 Dickson 2008과 장윤미 2010을 참고할 것. 

11)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1978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317이었으나, 2000년부터 

0.4의 경계선을 넘기 시작했고 해마나 상승해 2004년엔 0.465에 달한다. 시난차이징(西南財

經)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중국 가계소득불평등 보고>에 따르면 

2010년 가계소득의 지니계수는 0.61에 달해, 동기간 전세계 평균 0.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중국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2000년부터 국가통계국에서는 농촌주민 

순소득의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으나, 도시주민의 지니계수는 계속 발표하지 않고 있다(財

新網 2012/12/10)



116
동
아
연
구

지키기 위한 논리이자, 불평등한 사회의 불안한 요인들을 짓누르고 은폐하

는 주요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안정유지’가 각급 정부의 주요 업무목표가 되면서, 안정의 논리

는 점차 체제유지, 사회질서유지, 기득권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해왔

다. 안정정치의 논리와 이러한 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중국 정치체제나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의 자발성은 원천적으로 막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서 새로운 체제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

다.１２) 

Ⅲ. 안정유지의 조직과 방식 

1. 안정유지의 권력망(維穩網)

안정유지체제는 중앙에서의 핵심적 권력 독점과 각급 지방정부에서의 

구체적이고 촘촘한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앙정법위는 정법 업무를 영

도하고 관리하는 중앙의 직능부문으로,１３) 중앙과 성, 지급, 현 4개 급에 모

12) 2012년 1월 9일 중국공청단 기관보인 『중국청년보』는 칭화대학 쑨리핑(孫立平) 교수가 쓴 

“‘돌 더듬는 것만 습관이 되어 강 건너는 것조차 바라지 않는다’를 경계해야 한다(須警惕‘石頭

摸上了癮, 連河也不想過了’)”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중국의 점진적 개혁을 함축적으로 묘사

한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넌다(摸着石頭過河)’는 표현을 빌어 중국의 현실을 비판한 것

이다. 그러나 이 글은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금지됐고, 이를 전재한 포털사이트 역시 삭제됐

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현재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전환의 함정’이라고 지적한다. 즉 

개혁과 전환의 과정에서 형성된 기득권의 이익구조가 진일보한 변혁의 과정을 저지하고 현상

유지를 요구하며 전환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과도기적 상태’를 고착화하여 자신들의 이익

을 최대화하는데 유리한 이른바 권력과 시장이 결합된 ‘혼합형 체제’를 형성하려한다는 것이

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기득권 집단이 ‘안정유지’를 이용하여 개혁을 거부하는 것 역시 ‘전환

의 함정’의 주요 증상이라고 지적한다(多維新聞 2012/01/09)

13) 1991년 4월 중공중앙은 <사회안정 보호와 정법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안정유지가 

당과 인민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정치임무라고 제기한다. 정법업무의 강화가 사회안정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통지>는 중앙정법위 회복을 선포하고 직책과 임무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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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설치되어있다. 주요 임무는 사회안정 유지로, 지도, 협조, 감독, 공안 검

사, 검찰, 법원, 사법, 국가안전 등의 부문을 포괄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사회안정 유지를 위해 중앙에 중앙안정유지공작영도소조를 설립한다. 이는 

중공중앙위원회의 공무논의(議事) 협조기관 중의 하나로 중앙정법위 기관

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중앙정법위와 함께 현판을 내걸고 있는 기관으

로는 중앙사회치안종합치리위원회(이하 중앙종치위)가 있는데, 이 기관은 주

로 국내 치안을 담당한다. 요컨대 중앙 수준에서 안정유지조직은 중앙정법

위를 주체로 하고 중앙안정유지영도소조를 최고권위로 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 종치위 등의 기관, 통관 공안, 법원, 검찰원, 국가안전부 등의 정법기관

으로 구성되어있다. 2005년 말부터 해마다 열린 ‘전국정법공작회의’는 모

두 ‘안정유지’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특히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티베트 

유혈사태와 올림픽 등 중요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중국의 안정유지모델은 

전략적 구상에서 기술적인 수단으로, 이론적인 모색에서 실천적 혁신으로 

전환하게 되어 점차 전체 틀을 완성하게 된다(南方周末 2010/03/04). 

중앙정부는 대개 각 지방의 시위사건 처리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각급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고 안정유지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

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안정유지의 책임을 현지 기층정부가 맡는 관례가 

점차 명문화되어 왔다. 2005년 국가 <신방조례>와(國務院信訪條例 

2005/01/18) 2008년 중앙사회치안종합치리위원회가 발표한 <전국사회치안

종합치리공작요점>에서는 지방 책임자가 관할 구역의 치안과 안정에 책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화하고 있다(新華網 2008/02/03). 또한 안정유

지가 당과 인민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정치적 임무로 제시된 이후, 업무수

행의 필요에 따라 관련기관이 계속해서 아래로 팽창해 왔다.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안정유지 조직망은 정법 라인을 중추로 하여 공안, 법

조정한다. 각 지역의 당위 정법 영도기구의 명칭을 통일적으로 정법위라 하고 건설을 강화한

다(新華網 十三大以來重要文獻選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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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신방 등의 기관까지 확장되며, 기층에는 안정유지와 종합치안(綜治) 두 

거점을 설치해 두었다. 안정유지라인의 관련 지도자는 당국체제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안정유지기관은 말단조직까지 지방화되어 안정유지사무

소는 가도수준까지 도달해있다.１４) 

안정유지업무의 중심은 8·90년대 ‘엄중 단속(嚴打)’에서 최근에는 ‘세 

가지 중점사업’, 즉 사회갈등 해결, 사회관리 혁신, 청렴하고 공정한 법 집

행으로 점차 바뀌었다(財經网 2011/06/07). 이에 따라 안정유지업무에는 치

안관리 뿐 아니라 유동인구관리, 사회갈등해결, 신방총량 통제, 사회여론 

유도, 돌발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모두 포괄,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왔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종합치안신방안정유지센터(綜治信訪維穩

中心)를 건설하는데 주력, 종합치안과 신방, 사법, 긴급 상황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사위일체(四位一體)’형의 조정 구도를 구축하려 한다. 이는 ‘안정유

지’ 업무가 이미 공안, 신방, 민정, 사법 등의 영역을 초월하여 각 부서의 공

동협력이 필요한 정부의 핵심 업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층정부는 중앙과 달리 갈등의 최전선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사회 통제

가 모든 지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촘촘하게 설치해 두었다. 저

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의 경우 2010년 6개 시내지역 모든 지역 공동체

(社區)에 812명 규모의 종합치안·안정유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두었다. 안

정유지 시범구인 광둥성 윈안현(雲安縣)의 경우에는 “3급 공동방위(三級聯

防)”식으로 조직된 大종합치안-안정유지 네트워크(大綜治維穩网絡)를 구축

해놓았다.１５) 이는 “현(縣)-진(鎭)-촌(村)”으로 이어지는 수직통합적 조직으

14) 상급기관과 기층단위 간의 업무관계를 비유한 “위에는 천 개의 실이, 아래에는 하나의 바늘이 

있다(上面千條線, 下面一根針)”란 말은 기층정부의 정치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상급의 각 

라인과 부문은 모두 자체 업무기준과 구체적인 업무 요구가 있는데 가장 기층에 있는 단위로

서는 상급의 지시라면 모두 잘 따라야 하는 임무가 맡겨진다. 대개의 상황에서 기층정부란 통

상 진(鎭)정부(농촌)와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도시)를 가리킨다. 

15) 윈안현의 이른바 ‘大종합치안-안정유지 네트워크’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하나의 현에 현

급 종치신방안정유지센터(현 센터)를 설치해두고 ‘어려운 일(難事)’의 처리를 담당한다. 8개 진

에는 진급 종치신방안정유지센터(진 센터)를 설치하고 ‘큰 일(大事)’의 처리를 맡는다.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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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에 편성되는 인원도 상당하며, 매년 별도의 안정유지경비 항목도 두

고 있다. 제일 업무과제인 안정유지를 위해 등급별 일정한 인센티브를 통해 

촌과 진 간부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있다. 2010년 윈안현의 경우 모두 2만 

위안의 인센티브가 기층간부들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비용은 현지 주

민의 베이징으로의 상방을 저지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적게 들기 때문에 대

다수 기층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１６) 

그동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인민조정제도(人民調解制度)’ 역시 

2009년부터 다시 강화되어 전국 각지에 ‘인민조정위원회’나 ‘사회갈등조정

센터’ 등의 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직들은 직접 지역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대량의 전직/겸직 ‘인민조정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2009년 정법 업무의 목표인 ‘조기 발견, 완전 

통제, 원만한 처리’라는 지침에 맞춰 법에 따라 각종 군체성 사건을 처리해 

나갔다. 인민조정원은 조정의 기능뿐 아니라 안정유지 관련 소식을 정부에 

즉각 보고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１７) 

지방정부가 안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

촌과 사구에는 촌급 종치신방안정유지사무소(촌 사무소)를 설치하고 ‘작은 일(小事)’의 처리

를 맡는다. 윈안현은 촌간부를 포함하여 재정지출 대상자가 6,700여 명인데, 안정유지에 참여

하는 인원은 약 1,800여명에 이른다. 그중 현 센터의 고정업무인원은 약 20명이고 별도로 200

여명의 응급팀을 두고 있어 군체성, 돌발성 사건에 총괄적으로 대응한다. 8개 진 센터에는 각

각 10여명의 근무자가 있고, 현위 부서기가 안정유지센터의 주임을 맡고 있다. 모든 촌의 안정

유지사무소 구성원은 인구 규모에 따라 인력을 배치한다. 예컨대 첸펑진(前鋒鎭) 야러우촌

(崖樓村)의 경우 345가구 1,380명이 사는데, 사무소에는 모두 4명이 있고 소장은 촌위 위원

이 겸직하고 있다(財經网 2011/06/06).

16) 윈안현은 많은 지방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용인하는 “장려금으로 보상을 대신하는(以奬代補)” 

정책을 실행한다. 촌 사무소에서 일처리를 잘하면 장려금으로 50-100위안을 지급하고, 진 센

터에서 일을 잘 처리하면 200-300위안을 지급한다. 만약 한 해 동안 불안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막대한 상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방식이 촌과 진 간부의 적극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財經网 2011/06/06).

17) 『법제일보』 보도에 의하면, 17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타이위안시의 경우 2009년 2,622개의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18,442명의 인민조정원을 고용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1%에 해

당하는 규모다. 선전시의 경우 사회관리체제개혁 과정에서 인민조정위원회 2,140개를 설치하

고 인민조정원 17,200여명을 모집했다(南方周末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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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베이징사무소(駐京辦)에서 근무하는 법관이나 인력을 통해 상방을 저지

하는 방법이 있다.１８)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신방 저지를 보안회사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이 있다. 안위안딩(安元鼎) 회사의 경우, 19개 성급 정부 관련부문

과 신방저지 협의를 체결한 바 있다.１９) 세 번째 방법은 신방저지에 실패하

여 신방민이 관련부문에 신방을 접수한 경우 그 근거 서류를 ‘삭제(銷號)’하

는 방식이다. 신방부서가 상방을 접수한 뒤에는 대개 업무처리를 위해 원본

을 남겨두고 이를 ‘하오(號)’라고 부르는데, 이를 없애버림으로써 정적(政績) 

평가의 근거를 아예 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방정부에 의한 ‘돈으로 안

정을 사는’ 방식은 일반적인 치안보다는 주로 군체성 사건이나 상방을 겨

냥한 것이다.２０) 이를 위해 광둥성 롄장(廉江)시의 경우 340명 규모의 ‘비호

대(飛虎隊)’를 창설하기도 했다(南方日報 2010/08/25). 

다음의 그림은 중앙정법위를 정점으로 하여 조직된 ‘안정유지 권력망’이 

각급 정부 층층으로 확산되어 말단인 촌이나 가도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최고 권력에서 각급 권력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인 ‘정치적 하청(아웃소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구조로 정점에

서 저점까지 ‘안정유지의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안정유

지활동은 분산되고 지방화된 형태를 띠지만, 개별 안정유지과정은 정법위

와 주요 기관들을 통해 더욱 통합적으로 통제되어 위계적인 안정사슬 구조

를 형성하고 있다. 

18) 그러나 각 지방에서 비용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베이징 사무소가 수도 관리와 행정질서의 혼

란을 가져와 중앙에서 폐지하기에 이른다. 현재까지 50개 성급 정부와 경제특구 정부, 296개

의 지급 정부는 여전히 베이징 사무기관을 보류하고 있지만,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이미 베

이징 사무소 625개를 철수시켰다(財經网 2011/06/06).

19) 보안회사는 지방정부를 위해 신방민을 저지, 구금, 송환한다. 모든 항목마다 명확한 비용 세목

이 있고 통제비는 1인당 200-400위안, 강제비 1인당 200-400위안 정도이며, 호송비 세목은 

교통수단, 호송인원, 거리에 따라 다르다(財經网 2011/06/06). 

20) 지방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상방이나 집단행동 참가자에게 기회주의적 심리를 제공하기도 하

는데, 예컨대 ‘일을 벌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고, 일을 작게 벌이면 작게 해결되고, 일을 크게 

벌이면 크게 해결된다(不鬧不解決, 小鬧小解決, 大鬧大解決)’는 말처럼 일을 크게 벌여 여론

화에 성공해야 받을 수 있는 보상도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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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층에서 기층 말단까지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정법기관

의 업무배치는 표면적으로 볼 때 합법적이며 중국이 추구하는 이른바 ‘의

법치국(依法治國)’의 지침을 따른 것이지만, 여기서의 법치란 통치수단에 불

과한 ‘율치(律治)’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상층에서 기층 말단까지 

층층으로 촘촘하게 배치된 안정유지조직은 기존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안정유지 임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종종 엄중단속이나 강력탄압을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기층

으로 갈수록 압박이 커지는 구조에서는２１)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동원하고 

21)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압력형 안정유지체제(壓力型維穩體制)’라 부른다. 이른바 

‘압력형 안정유지체제’란 당위(黨委)로의 권력 집중과 당정합일의 방식으로 당정의 수직적 권

력, 책임제 네트워크, 정치경제적 인센티브를 동력으로 하여 사회안정유지의 압력을 층층이 

아래로 침투·확산시키는 정책결정과 집행모델을 가리킨다. 압력형 안정유지체제에서 상급 정

부는 안정을 정치적 업적과 인사고과의 기준으로 삼아 하급 관료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

으로 사용한다(于建嶸 2012; 林杭鋒 2011; 秦小建 2011). 중국체제의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

중앙종치위
통합사무실 통합사무실

통합사무실

통합사무실 하부기관윈안현 종합치안신방
안정유지센터

현신방국

국가
신방국

창사시북
경사무처

보안공사

가도촌락
구금

호송

외주

저지

진센터

촌센터

중앙정법위
중앙안정유지공작
영도소조

중앙안정
유지처

공안부 법원 검찰원
국가
안전부

국가
기밀국

무장중앙종치판

<표 1> 사회안정유지 조직구도

출처: 財經网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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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하며 최종적으로는 기층에 모든 고통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정

을 강조할수록 점차 더 불안해지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안정유지 권력망(維穩網)’의 문제점과 한계 

‘안정유지 권력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독립

적인 법체계나 자발적인 사회자치 환경 조성이 아닌 ‘정치적 하청’의 방식

으로 하급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안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적, 물리적, 인적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통계수치가 

보여주듯 각 지역의 안정유지비용이 급상승하여 지방재정의 상당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예산법집행상황 및 금년 예산초안보고>에 따르

면 2009년 전국적으로 치안부문에 쓴 지출은 4,72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2010년 치안 예산이 5,140억 위안에 달해 다시 8.9% 상승, 

증가폭이 군사비를 초월했고, 실제 금액으로 볼 때 국방지출액과 맞먹는다. 

2011년 예산안에서는 치안 관련 예산을 6,244억 위안으로 배정, 전년보다 

12.7% 증가한 국방예산 6,011억 위안을 처음으로 넘어섰다(Buckley 2011). 

2012년 치안예산은 전년보다 11.5% 증가된 7,018억 위안에 달했고, 국방예

산은 전년 대비 11.2% 늘어난 6,703억 위안이다. 민간 통계에 따르면 중국

에는 대략 2천만 공안과 100만 무장경찰이 있고, 400만의 각종 보안을 갖

추고 있다(第一金融网 2010/03/06). 『법제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재정수

입이 1,500억 위안인 랴오닝성의 경우 223.2억 위안을 사회안정유지비용으

로 지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2008년보다 15.5% 상승한 수치로 랴

오닝성 인구 1인당 안정유지 비용은 500위안에 달한다(南方周末 

된 이러한 상급-하급 정부 간의 관계를 ‘압력형 체제’라 명명한 연구서로는 榮敬本 1998을 참

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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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광둥성 롄장시의 경우 2009년 한 해 동안 3,100만여 위안의 안

정유지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과거 5년간 비용의 총합에 달하는 액수이다

(南方日報 2010/08/25).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돌발성 사건의 여론화를 막기 위해 법에 따라 사건

을 처리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금전적 협상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 

2010년 1월 구이저우성 안순(安順)시 관링(關岭)자치현 포궁(坡貢)진에서 발

생한 ‘안순 총격사건’의 경우 현지 정부가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70만 위안

을 배상해 주기로 했는데, 이는 포궁진의 3년 재정수입과 맞먹는 액수였다

(新京報 2010/01/18). 현지조사 연구에 따르면 화베이 지역의 한 시에서는 권

리보호 사건 1인당 지급되는 비용이 6천~7천위안 정도에 달했고, 화난 지

역의 한 시에서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

금이 2009년 40만 위안에서 2011년 100만 위안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張永宏 外 2012). 2011년 6월 11일 쩡청(增城)시 신탕(新唐)진에서 발생한 

대규모 농민공 시위의 경우, 쩡청시 공안국은 시위자 체포에 최고 1만 위안

의 현상금을 걸었고, ‘용감한 시민’ 칭호를 부여하며, 제보자가 농민공이라

면 현지 호구를 주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阿波羅新聞 2011/06/21).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안정유지를 간부에 대한 업무평가와 연결시키고 

있다. 사회통제와 공공안전에 대해선 기층정부가 책임진다는 이른바 ‘현지

관리(屬地管理)’ 원칙에 따라 특정 관할구에서 사회소요나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구의 책임자는 ‘일표부결(一票否決)’ 당한다. 즉 어떤 정책영역에서 실

패하면 다른 모든 영역의 업적과 성과도 부정당하게 되며, 단위 책임자는 

상여금이나 승진, 조직 명예라는 자격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張永宏, 

李靜君 2012). 이처럼 지방 관료에 대한 평가와 승진을 관할 지역 내에서의 

군체성 사건 발생 건수와 성이나 도시 간의 연대 저항 및 베이징으로의 상

방을 방지하는 능력과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２２) 

22) 2002-2003년 이후 공안부는 각 지역의 베이징 상방수에 순위를 매겨 각 성에 공개하고 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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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정유지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대개의 

지방정부는 중앙의 압력에 직면하여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일정한 안

정지표의 유지를 더 중시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방저지, 서류 말소, 구

류, 벌금, 노동교육, 실형 선고, 연좌, 심지어 정신병원으로 압송하는 등의 

수단으로 상방민들을 제압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불법적인 폭력 철거나 무

력경찰 동원 등 폭력의 동원인데, 안정유지라는 업무목표 자체가 지방의 불

법적 행정의 구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권력을 동원하여 신방민이나 철

거민들을 제압할 때 이들을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고 폭력행사를 정당화하

고 있다(南都周刊 2010/07/22). 하급 정부로 갈수록 책임의 압박이 커지는 구

조에서 이와 같은 기층정부의 폭력적 대응은 민심의 불만을 더 자극하여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안정유지 조직망은 지방 권력과 자본 간의 고리로도 연결되어 있다. 기층 

정부에선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 도시 정비나 치안 등 공적 영역의 분야

를 아웃소싱하기도 한다. 신탕진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난 이

른바 ‘성중촌(城中村)’에 대한 치안유지 병력이 부족하여 촌에서 자체적으로 

치안방위대를 조직해왔다. 치안대는 현지 촌민으로 구성되며 외지인 사장

들에게 거액의 임대료와 치안유지비를 받아 운영해왔는데, 구체적인 금액

은 공장 면적과 지역 위치에 따라 다르다. 치안요원의 권력이 갈수록 커져 

거리 순찰뿐 아니라 거류증 조사, 차량 관리, 도시 관리, 교통경찰 등 사실

상 공적 영역의 기능을 모두 맡고 있다. 주로 불법차량을 잡고 노점상을 쫓

아가 벌금을 매기는 일을 하는데, 이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는 제멋대

로이며 대개 치안요원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

다. 이렇게 공적 영역이 사적 자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층 정부에선 재

정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외지 기업을 유치하려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노동

법 위반이나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도 눈감아주기도 한다. 각종 노동관

공안청 간의 경쟁을 부추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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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규정을 어겨 취득한 이윤 중의 일부는 다시 지방 관료들에게 뇌물로 상

납되며, 이로써 지방 관료와 기업가 간의 이해관계가 더욱 밀착되고 공고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안정유지방식은 지방 정부에게 심각한 재정적, 물리적, 인적 부담

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일부 지방정부의 권력남용이나 직무유기 현상도 

초래하고, 기층에서의 급진주의적 행동과 현상이 급증하게 된 주요한 원인

이 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자살, 무고한 이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각종 

분풀이 및 소란 사건 등이 급증했다(于建嶸 2008). 이에 따라 안정유지의 주

체를 정부에서 사회나 시장의 영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上海財經大學高等硏究院 2010). 이익갈등의 주체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서 협상을 벌이고, 사회중개조직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사회갈등 조정에 참

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Ⅳ. 새로운 안정유지(維穩)모델의 탐색과 현실 

1. 사회관리 강화와 혁신  

최근 급증한 각종 권리보호운동은 안정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각급 정법

위에 압박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고압적 방식으로 안정을 유지해온 중국 

정법체계를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전국 

각 지역, 각 계층에서 불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권리보호 행동에 맞서 중국 

지도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최근 ‘사회관리

혁신’을 강조해 왔다. 2011년 2월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는 중앙당교에서 

거행된 성부(省部)급 주요 영도간부 세미나 자리에서 “사회관리 과학화 수

준을 견고하게 높이고, 중국특색사회주의 사회관리체계를 건설하자”고 강

조했다(人民日報 2011/02/20). 3월에 개최된 양회(兩會)에서는 ‘사회관리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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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음으로 중요한 비중으로 정부공작보고서에 수록되었고, ‘12.5 규획강

요’에서는 처음으로 ‘사회관리’ 편을 단독으로 배치했다. 5월 30일 중공 정

치국에서 “사회관리 강화와 혁신”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고, <求是>에 중

앙정법위 서기 저우융캉(周永康 2011)의 “사회관리를 강화·혁신하고,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회관리체계를 건립하자”는 글이 발표되기도 했다. 

사회관리 혁신과 관련된 공식 정책 제정과 기구 개편이 단행되기도 했다. 

7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사회관리 혁신 관련 첫 번째 공식 문건인 <사회

관리 혁신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의 핵심 내용은 당위영도, 정부책

임, 사회협력, 대중 참여로 구성된다(劉海英 2012). 8월에는 ‘중앙사회치안종

합치리위원회’가 ‘중앙사회관리종합치리위원회’로 개명되고(정법위 서기 저

우융캉이 주임을 맡음) 기존 40개 기관에서 11개 부문의 단위가 추가되어 소

속 단위가 51개로 늘어났다. 11월-12월 중앙종치위 주도로 4개 지역에서 

사회관리사업 강화 혁신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현장시찰과 경험교류

를 통해 각 지역의 사회관리 업무 추진을 지도했다.２３) 

‘사회치안’을 ‘사회관리’ 개념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안정유지를 위한 기

존의 고압적인 수단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폭력에 직접 대면하는 인민들의 반발만 불러온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러한 

폐단에서 벗어나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사회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새

23) 각 지역의 시범 방안에서 볼 수 있듯, 정부 부문의 행정 법집행 단위는 모두 종합치리사무소

로 들어가 안정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정법위가 이끄는 시범 항목에는 조화로운 노동

관계 건설, 부동산 개발시장 규범 발전, 교통 환경 개선, 사회안정리스크평가기제 견지 및 개

선, 도농사회보장 통합 등 10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노동보장, 공상, 부동산, 도시건설, 위생, 

민정, 신방 등 부서가 모두 시범 구성단위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관리에 참여한 모든 부서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예컨대 모 시범시를 예로 들면 시범 항목 중의 

하나가 ‘조화로운 노동관계 건설’로 노사분규로 인한 폭력적 충돌과 상방을 사전에 해소하자

는 것이었지만, 항목이 시작된 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정법위의 영도를 받아야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했고, 도농사회보장 통합 항목 과정에서도 안정유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꺼려했다(劉亞偉 外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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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길을 찾고자 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012년 들어 전국 공안 및 정법위 

관료들은 “안정유지 개념의 혁신”， “법 집행능력 제고”라는 구호 아래 대규

모의 집중 훈련을 받았다. 공안부장 멍젠주(孟建柱)는 7월 3일 조직 내 관료

들에게 ‘법제 궤도에서의 권력 행사’를 요구했고, 7월 18일 다시 ‘인식의 전

환’, ‘법률에 충실할 것’, ‘민중의 새로운 기대와 요구를 최선을 다해 만족시

킬 것’ 등을 지시했다(多維新聞 2012/07/04). 이에 따라 정부와 관료 권력에 

대한 ‘법에 따른 제약’은 향후 중국 정법체계 변화의 핵심적 내용이 될 것이

라는 전망이 이어졌고, 18대 정치국 상무위원 인선에서 정법위 서기의 지

위가 상무위급에서 탈락되기도 했다. 

사회관리의 전반적인 목표는 거시적인 사회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

역의 다양한 사회조직을 통해 사회모순을 해결하고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

며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거시적 통제와 미시적 자율의 결합’

으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관리체제 혁신, 도농 지역공동체 

자치와 서비스기능 강화, 사회조직 건설, 군중권익보호기제 개선, 공공안전

체계건설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사회관리혁신과 관련된 지

방의 구체적인 실험이 시도되고, 사회혁신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도 잇

달아 설립되었다. 대표적으로 광둥성 선전시의 사회조직등록 관리체제 개

혁, 광둥성 졔양(揭陽)시 총공회의 민간사회단체 노조 건립, 베이징시 다싱

(大興)구 칭위안(淸源)의 참여식 사구서비스프로젝트, 상하이시의 공익조직 

창업센터 발전, 저장성 원링(溫岭)시 신허(新河)의 참여식 재정예산개혁 등

을 꼽을 수 있다(劉海英 2012). 

이러한 과정을 놓고 볼 때, 최근 중국 정부가 기존의 억압적인 통제방식

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민의 저항만 불러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관리혁신’의 제기를 통해 안정유지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치안’을 ‘사회관리’ 개념으

로 전환하고, 사회관리를 좀 더 규범화, 제도화함으로써 관리의 범위를 확

대하고 사회불안정 요인을 완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전환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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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를 지방화하고 안정유지를 지역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문제와 연결

시키려는 것이지만, 안정유지라는 업무를 지방정부에게 책임지게 하려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2. ‘사회관리혁신’의 내용과 실천  

‘중국특색 사회관리혁신’이란 ‘당위영도, 정부책임, 사회협력, 대중참여’

의 루트로 사회관리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이러한 방식의 

혁신으로 중국의 정치적, 제도적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 2012년 3월 19일 13차 전국 민정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

부의 업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조직에게 이임할 것을 제기했는데, 예전

에는 이처럼 분명하게 사회조직 완화 지침을 내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지도자들은 사회관리혁신에 

대한 강조가 자칫 사회의 자율성을 키워주어 통제력을 상실할까 경계한다. 

2011년 5월 중앙종치위 부주임 저우번순(周本順 2011)은 “사회관리를 서구

의 ‘시민사회’ 함정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 “정부의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사회영역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와 정부의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업무가 제 위치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제3섹터’라는 

개념은 사회조직이 마치 정부의 사회관리체계 밖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주

체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부여한 일정한 규범과 

효과적인 관리 틀 속에 사회조직을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2011년 9

월 중앙종치위가 등장하고 이 기관의 권한이 확대·증편된 뒤, NGO관리와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단속 등이 더욱 엄격해졌다. 

안정유지 전략이 사회관리혁신 방식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최근 민

간조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되었다. 17차 당대회 보고에서 “대중참여

의 확대와 대중의견 반영, 사회자치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사회조직이 적극

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후(新華網 2007/10/24), 사회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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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존의 통제 위주의 방침이 점차 육성과 지원 위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11년 베이징, 상하이, 광둥 세 지방정부를 선두로 사회조직 관리를 위한 

이른바 ‘신정(新政)’이란 슬로건이 잇달아 등장하며, 민간조직 등록 규정을 

점차 완화하거나 혹은 등록의 문턱을 낮추었다. 베이징시는 공익자선이나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의 성격을 띠는 사회조직에 대해서 등록절차와 심사기

준을 대폭 완화, 이들 사회조직이 민정부에 직접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그렇

다고 단체를 등록할 때 ‘업무주관단위’를 찾아야 하는 기존의 ‘이중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은 아니며, 단지 공익 목적의 사회단체에 대해서 민정부

가 대신 업무주관단위를 찾아주거나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다. 

광둥성의 경우도 사회조직에 대한 허용 문턱을 낮추고 등록방법을 간소

화하며, 공익자선, 사회서비스, 비즈니스경제 등의 성격을 띠는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직접 신청등록제를 모색하고, 성 및 지급 이상 시에서는 사회조직

지원발전 전문계획을 실시할 방침이다(广東省社工委 2011). 실제로 왕양(汪

洋) 서기가 아동학습지원 단체가 줄곧 불법단체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

을 비판한 이후 민간조직의 등록 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특별 규정과 특수 

영역을 제외하고 사회조직의 업무주관단위를 업무지도단위로 바꾸고, 사회

조직이 민정부에서 직접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2년 7월 

1일부터 <사회건설 강화에 관한 결정>이 공식적으로 실시되었고, <광둥발

전규획>에 따라 현재 광둥의 사회조직 28,509개를 2015년까지 5만개에 이

르게 한다는 방침이다(文薈 2012).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민정부에 공식 등록한 사회조직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조직 육성을 위한 자원공급도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특히 다수의 사회조직은 포섭하면서 민감한 성격을 

갖는 소수 단체는 탄압하는 전형적인 ‘분리통치’의 방법을 채택해, 실제로

는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발전공간을 철저하게 통제하려 하고 있다. 특히 노

동NGO에 대해서는 2012년 관련 정부 부서에 의한 기습적인 현장 조사와 

방문이 있었다. 선전시의 경우 2012년 2월부터 춘펑(春風)노동쟁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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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선전시 위안뎬(圓典)노동자서비스부, 선전시 노동자센터, 선전시 칭차오

(靑草)노동자서비스부, 시대(時代)여공서비스부 등 10여개의 노동NGO가 관

련부서의 방문조사를 받은 후, 건물주들의 일방적으로 임대계약 해지 통보

를 받았고, 이주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張治儒 2012). 권위적인 관료체

계와 조직 논리로 인해 공안국, 안정유지사무소 등 안정유지 관련 부서들이 

사회조직 성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조직과 경쟁 관계에 놓

인 기존 군중단체 역시 사회조직혁신에 부정적이다.

현재 중국 사회조직의 90% 정도가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노동NGO의 대부분은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민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경제단체로 등록했다. 사회조직 설립 기준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등록한 사회조직에 대해 당조(黨組) 건설을 권유하고 있으며, 사

회조직의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반드시 당조를 두어야 한다. 비당원이면 

합법적인 민간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 따라서 설립 기준 완화가 언뜻 보면 

긍정적 조치 같지만, 실제로는 당 조직을 통해 사회조직을 체제 내로 포섭

하고 시민사회 영역으로 한층 더 침투하겠다는 의도이다. 민정부가 비정부

조직 등록을 주관하기 때문에 신청 단체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이미 많은 사회단체에서는 ‘사회단체연합당위’나 ‘사회단체

공작위원회’와 같은 이름으로 당 조직을 두고 있다. 선전 사회조직연합당위

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사회단체에 대해 어떻게 당부 조직을 설립하는

지, 그리고 각 영역에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관해서 이미 분명한 지침을 두

고 있다.２４) 

요컨대 최근의 새로운 정책 규정과 집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이른바 ‘사

회관리혁신’이란 국가에 의한 사회관리이지, 사회 스스로에 의한 관리를 의

24) 사회조직 등록 설립과 연례감사 사업과정에서 당 건설 업무를 동시에 추진한다. 새로 설립된 

사회조직에 대해 이미 당 조직 설립 조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는 등록 설립과 동시에 당 조

직을 건립하도록 지도 지원한다. 사회조직에 대한 연례감사를 진행할 때 보고서에 당 건설 업

무 전문 항목을 늘리고 사회조직의 당 건설 업무 소식을 즉시 파악한다. 사회조직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당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한다(深圳民政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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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 (자치) 관리’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관리’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관리혁신을 통해 체제의 ‘안정유

지’를 도모하고자 하지만, 진정한 사회관리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기존 

체제의 구조를 개혁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목적을 달성하긴 어려워 보인

다. 중국 정부는 ‘사회’를 건설해야 할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회건설에서 말하는 사회란 ‘주체’이지 ‘영역’이 아니다. 권력주도의 사회

건설은 전체주의적 권력의 재건을 불러올 수 있다. 사회 스스로 자율성을 

가치고 자치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선, 사회 각 세력이 참여하는 진

정한 사회자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Ⅴ. ‘안정유지’ 정치의 딜레마와 향후 전망

1990년대 말 이후 중국 지도부는 모든 사회적 저항을 방지하거나 신속히 

진압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왔다. 대신 집단행동

을 억제하거나 사전에 감시함으로써 체제통치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저항을 지방 수

준에서 해결하고 소규모로 제한하면서 연대적 성격을 띠는 어떠한 조직적

인 사회운동도 철저히 방지하며, 대도시와 당정 주요시설 같은 핵심적인 안

전 목표를 보호하고, 베이징이나 주요 성 소재지에서의 상방을 최대한 방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은 그 자체로 국정목표가 되었고, 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에선 정부 통제 아래의 절대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최대 임무로 

인식하게 되었다. 어떠한 사회저항 활동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며, 집단행

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안정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에서부터 고도의 수직적 관료시스템을 구축해

왔고, 각 지방정부에서는 베이징사무소나 사적 보안회사 고용, 서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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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유지 권력망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물리적 통제방식

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급증하는 각종 사회 불만 사건에 직면하여 정치체제

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안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제

압하고 흡수하는 중국 특유의 제도적 경로를 확립하여 왔다. 이는 경제사회

발전과 함께 증가되어온 다양한 정치적 주체들의 요구를 안으로 말아넣는 

일종의 ‘정치적 인볼루션(political involution)’이라 할 수 있다.２５) 이러한 안정

유지 방식은 다원화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합의적 방식이 아

니라 체제논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경직된 안정유지메커니즘’으로 오히려 

권위주의적 결과를 강화시켜왔다. 이러한 안정정치 논리에서 논의될 수 있

는 정치개혁이란 개별 사안에 대응하여 그때그때 수선하고 기워나가는 임

기응변식(patch-up)이 될 수밖에 없다(Pei 1995). 

이러한 안정정치의 논리는 한편으론 기층에서 급진주의적 경향의 확대

를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론 능동적 권리와 의식 상실의 시대를 열었다. 자

살당하고(被自殺), 취업당하고(被就業), 성장당하고(被增長), 대표당하는(被代

表) 등 무엇이든 누군가에 의해 조정되고 당하게 되는 ‘피동적 시대(被時代)’

가 열리게 된 것이다. ‘피동적 시대’라는 유행어는 말할 권리 뿐 아니라 자

신의 의사에 따라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권리를 상실한 시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新華網 2009/08/10). 안정정치로 유지되는 정치안정이

란 ‘안정당하는(被穩定)’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정치의 논리가 강화

될수록 중국사회는 더 불안해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경제발전으로 인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대중들의 삶이 힘들어지면서 기층에서의 집단행동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그동안 중국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제되어 왔

25) 인볼루션의 개념으로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로는 Lu 2002가 있다. 중국

의 경제사회적 특징을 인볼루션이란 개념으로 묘사한 연구는 Duara 199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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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정치적 소수자들이 직접행동을 통해 주체화되면서, 점차 중국 정치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중국의 선택지는 ‘의법치국’ 방침에 따라 갈등

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 모순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회갈등과 충돌을 해결하는 법치기제를 건설하며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이익균형기제를 만들고 사회조직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

가 잘 작동되려면 무엇보다 사법체제 개혁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공신력 있

는 사법체제를 구축하여 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의법치국’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길을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 법치 사회에서 당의 위치는 어떠해야 하고 당의 영도란 무

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법에 따라 통

치하는 규범을 세우면서도 당의 권위를 지키고자 한다. 그렇다면 당을 법 

위에 두면서 한편으로 ‘의법치국’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가?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민주적 기제를 엘리트 

정치 내부에 일부 도입하면서, 복지 및 사회정책 확대와 민생문제 해결을 

통해 정치적 합법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당국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치과정

에서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중국 혁명의 전

통에서 유래된 ‘대중노선(mass line)’은 여전히 중국 사회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며, 사회주의란 당과 인민이 직접 마주하고 대화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신방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한편으로는 안정이라는 질서요구

를 강조하고 갈등을 기층 수준에 묶어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이 인민

을 동원하여 지방정부를 제약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중앙정부는 대중노

선을 통해 지방을 감독하길 바라기 때문에 신방제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만, 이로 인해 중앙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지

방정부에 신방을 엄격하게 통제하라고 요구하며 ‘정치적 하청’의 방식으로 

‘불안정요인’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방으로 내려



134
동
아
연
구

갈수록 행정 권력의 임의성이 높아지고, 중앙의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자신

의 정적(政績)을 쌓기 위해 대중을 억압하거나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운동

식’ 방법을 선호하기가 쉬워진다.  

요컨대 중국은 ‘당의 영도’와 ‘의법치국’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

하고, 지방에게 불안요인을 떠넘기면서도 지방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정책

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의법치국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헌정체제를 구축하여 당도 법의 제약 하에 두어야 한다는 법치국가 건설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 대중을 동원하는 이른바 ‘대중의 정치’로 사회적 모순

을 해결하려는 길은 지난 역사에서 보았듯이 의도치 않은 결과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이번 18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서구 민주라는 ‘사악한 길’과 마오쩌둥식 사회주의라는 ‘옛길’ 모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로도 중국의 정치실험은 두 가지의 목표 사이

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후 관료부패 척결

과 민생문제 해결 등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효

과를 본다면, 당의 영도와 법의 통치가 결합된 이른바 ‘사회주의 법치국가’

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잘 유지되

고 지지를 받으려면 깨끗한 권력, 개명한 독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의 상층과 하층은 심각하게 단절되어 있고, 위에서의 수용범위는 아래로부

터의 기대치를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권력엘리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개혁에는 완강히 저항하고 있으며, 관민 대립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하 균형점을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안정은 어떠한 저항도 갈등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각 주체들 사이의 힘

과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정치는 꿈틀거리며 변화하는 생명체다. 

정치변화는 언제나 ‘불온’한 것을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정치는 이러

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았을 때 중국의 안정유지 전략에는 전혀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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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통해서든 법의 통치를 통해서든 중국이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무

엇보다 인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치참여와 정치과정에서의 인민권리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회복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

치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 2012년12월29일]

[심사완료일 : 2013년02월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02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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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s of ‘Weiwen (維穩)’ and Its Dilemma in Contemporary China 

JANG Youn Mi
Research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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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d the politics of stability (weichi wending, often shortened to 

weiwen), which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out the second millennium. The 

politics of ‘weiwen’ showed u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system difficult to 

move more fundamental reform in China. Stability is a repeated theme in 

contemporary ideology. The task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is performed by 

monopoly on power in the center and at all levels of local government through 

a concrete and a dense network. Chinese government thus is seeking a 

breakthrough to a new model of political stability under a ‘Social innovation’. 

But evaluating recent policy and its enforcement process, ‘Social innovation’ 

means social management by the state rather than by the societies themselves. 

Namely, it’s not a ‘society (autonomous) management’ but that ‘social 

management (of the country)’. Chinese government wants to maintain stability 

through social management innovation. But it seems not easy to achieve this 

goal, because it needs to reform the structure of the existing system.  

Keywords: politics of stability in China, stability maintenance network, social 

management innovation




